
1. 관련근거
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, 같은법 시행령

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
나. 사규관리규정 제4조(입안)

2. 위와 관련,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받은 ‘성희롱 예방지침’을 붙임

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1. 성희롱 예방지침 전문 1부.

2. 성희롱 예방지침 비교검토표 1부.

3.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업무처리 매뉴얼 1부.

4.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. 끝.

"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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